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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Ⅰ 감정평가 개요 

감정평가 목적1.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운정 동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 4 ” 

치하는 부동산 토지 필지 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 경매목적을 ( 18 ) 「 」

위한 감정평가건임.

감정평가의 근거2.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 「 」 「

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반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 

하였음.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3. 

기준시점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9 2「 」

완료일인 임2024.04.05. .

실지조사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부터 까10 1 2024.03.22. 2024.04.05.「 」

지 각종 공부서류 및 가격자료를 수집하고 실지조사를 행하여 대상물건을 확인,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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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4. 

기준가치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평가하5 1 “ ”「 」

였음.

감정평가 조건2)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감정평가방법5. 

감정평가 방법1) 

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감정평가 하였. 7「 」

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감정평가방법을 적, 11 12「 」

용하고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일반적인 평가방법으로는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및 평가조건에 따라 시. ∙

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의 거래사례비교법 및 공시지가기준법 비용, 

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의 원가법 및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

의 수익환원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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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 , 

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

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호.( 2 7 )「 」

라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 , 

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호( 2 9 )「 」

마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호.( 2 5 )「 」

바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호.( 2 10 )「 」

토지 평가방법의 결정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토지의 주된 평가방법은 공시지가14「 」

기준법으로서 본건 토지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다른 평가방법 거래사례비교법 에 의하여 산, ( )

출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해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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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6. 

가 후첨 사진용지 와 같이 본건 기호 은 현황 대지조성 중인 택지개발 예. ‘ ’ 1~18

정의 주거나지로서 본건 평가는 채권자측 제시 개발계획도 구적도 건, ( ), ① 

축허가서 및 건축개요등 관련 자료와 본건 건축허가신고 담당 관련 주무② 

부서로부터 확인받은 내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음.

나 본건 토지와 관련하여 채권자 제시자료와 파주시 관할부서로부터 확인받은. 

바 본건 토지의 지적분할 이후 이루어진 최근의 건축허가 신, (2021.06.21.) (

고 내용은 아래 표 과 같으며 지적분할 이전의 건축허가 신고 내용은 아) 1 , ( ) 

래 표 와 같음 다만 아래의 당초 건축허가 신고 에서 변경된 부분 대지면2 . ( ) (

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등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 , , ) , 

하여 건축허가 신고 효력유지 여부 건축주 건축규모 건축용도 등의 세부( ) , , , 

적인 내용은 파주시 관할부서에 재확인을 반드시 요하는바 경매 참가인 등은 

경매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표 건축허가 신고 내용 이후1. ( ) (2021.06.21. )□ 

구분
허가

일련번호

허가/

신고일
소재지번

대지

면적( )㎡

건축

면적( )㎡

연면적

( )㎡
주용도

착공

구분

착고

예정일

신축

허가

2023

허가 과- 3 -

신축허가-19

2023-

04-26

야당동 

외91-3
577 230.1 424.8

종2

근생
착공

2023-

05-08

신축

허가

2023

허가 과- 3 -

신축허가-20

2023-

04-26

야당동

외91-13
581 230.1 424.8

종2

근생
착공

2023-

05-08

신축

신고

2023

허가 과- 3 -

신축신고-64

2023-

04-25

야당동 

외91-14
1,219 245 245

종2

근생
미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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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건축허가 신고 내용 이전2. ( ) (2021.06.21. )□ 

구분
허가

일련번호

허가/

신고일
소재지번

대지

면적( )㎡

건축

면적( )㎡

연면적

( )㎡
주용도

착공

구분

착고

예정일

신축

신고

2019

건축과- -

신축신고-411

2019-

12-06
야당동 91 616 189 189

종1

근생
착공

2022-

01-07

신축

신고

2019

건축과- -

신축신고-412

2019-

12-06
야당동 91 589 189 189

종2

근생
착공

2022-

01-07

신축

신고

2019

건축과- -

신축신고-395

2019-

12-06

야당동 

91-1
154 30.41 30.41

종1

근생
착공

2022-

01-07

신축

신고

2019

건축과- -

신축신고-396

2019-

12-06

야당동 

91-1
582 189 189

종1

근생
착공

2022-

01-07

신축

신고

2019

건축과- -

신축신고-394

2019-

12-06

야당동 

91-3
717 189 189

종1

근생
착공

2022-

01-30

신축

신고

2019

건축과- -

신축신고-387

2019-

12-06

야당동 

91-3
560 189 189

종1

근생
착공

2022-

01-30

신축

신고

2019

건축과- -

신축신고-407

2019-

12-06

야당동 

91-3
570 189 189

종2

근생
착공

2022-

01-30

신축

신고

2019

건축과- -

신축신고-404

2019-

12-06

야당동 

91-3
681 189 189

종2

근생
착공

2022-

01-07

신축

신고

2019

건축과- -

신축신고-408

2019-

12-06

야당동 

91-3
478 189 189

종2

근생
착공

2022-

01-30

신축

신고

2017

건축과- -

신축신고-116

2017-

06-13
야당동 91 626 189 189

종1

근생
착공

20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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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건 기호 토지의 경우 현황 도로 이며 기호 의 경우 도로예정. 4 ‘ ’ , 2,7 ‘

지 로서 관할부서에 문의한바 조사시점 현재 도로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은 ’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채권자측 제시 개발계획 및 건축허가신고 내용에 따라 

도로 로서 평가하였음 도로 의 경우 해당 토지로 인하여 효용이 ‘ ’ . ‘ ’ ① 

증진되는 인접 토지와의 관계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절, ② 

한 감가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③「

규칙 제 조에 따른 도로의 감정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26 .」

라 본건 기호 의 경우 인접 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명확한바 정확한 지적경. 1~18

계확인 등은 별도의 지적현황측량을 통한 재확인을 반드시 요하니 경매 참가

인 등은 경매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마 후첨 사진용지 와 같이 조사시점 현재 본건 토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 ‘ ’ 10

개동 가설출입문 및 가설가림막 그리고 공사자재 등 적치물이 소재하고 있, 

음 그러나 이의 경우 소유권원 미상으로서 해체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다 . , 

판단되는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귀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바 후첨 사진용지 와 같이 본건 기호 의 경우 터파기 흙막이 공사등이 . ‘ ’ 11,12 ,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토지의 경우도 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주, 

거나지 및 도로예정지 상태로서 조사시점 현재 토지에 화체되었다 판단되는 , 

축대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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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의 산출근거. Ⅱ

감정평가방법의 적용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12 14「 」 

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해 그 합리성을 검

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대상토지의 개요2. 

공시기준일[ : 2023.01.01]

기

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

이용

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

지가 원( / )㎡

1
야당동 

91-25
임야 63.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맹지

부정형

완경사
168,900 

2
야당동 

91-24
임야 975.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부정형

완경사
199,300 

3
야당동 

91-22
임야 312.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부정형

완경사
199,300 

4
야당동 

91-23
임야 265.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부정형

완경사
199,300 

5
야당동 

91-10
대 91.0 

단독

주택

계획관리

지역
세로 불( )

사다리

평지
702,300 

6
야당동 

91-27
임야 287.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맹지

부정형

완경사
168,900 

7
야당동 

91-28
임야 66.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맹지

부정형

완경사
168,900 

8
야당동 

91-14
임야 509.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부정형

완경사
199,300 

상기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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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준일[ : 2023.01.01]

기

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

이용

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

지가 원( / )㎡

9
야당동 

91-15
임야 509.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부정형

완경사
199,300 

10
야당동 

91-16
임야 191.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부정형

완경사
199,300 

11
야당동 

91-3
임야 489.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부정형

완경사
199,300 

12
야당동 

91-13
임야 498.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부정형

완경사
199,300 

13
야당동 

91-18
임야 570.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부정형

완경사
199,300 

14
야당동 

91-20
임야 681.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부정형

완경사
199,300 

15
야당동 

91-26
임야 396.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맹지

부정형

완경사
168,900 

16
야당동 

91-17
임야 164.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부정형

완경사
199,300 

17
야당동 

91-19
임야 717.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부정형

완경사
199,300 

18
야당동 

91-21
임야 505.0 

임야

기타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부정형

완경사
199,300 

상기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내용임.※ 

비교표준지의 선정3. 

선정이유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14 2「 」 ∙

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표준지 중 용도∙

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지리적 근접성 등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표, , , 

준지 기호 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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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지 공시지가2) 

공시기준일[ : 2024.01.01.]

기

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

이용

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 )㎡

A
야당동 

114-110
대 165.0 

단독

주택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세장형

완경사
725,100 

B
상지석동 

551-118
대 165.0 

단독

주택

계획관리

지역
세로 가( )

세장형

완경사
570,700 

시점수정4.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동일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활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평가시점 현재 해당 ,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

장 적용함.

경기도 파주시 계획관리지역[ ]

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
비 고

2024.01.01 ~ 2024.02.29 0.248%
년 월부터 월까지2024 01 02

지가변동률 누계

2024.02.01 ~ 2024.02.29 0.153% 년 월분 지가변동률2024 02

누 계

(2024.01.01 ~ 2024.04.05)

0.438%

(1.00438)

( 1 + 0.00248 ) * ( 1 + 0.00153 * 

36/29 ) 1.00438≒ 

년 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년 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2024 03 , 2024 02 . ※ 

지역요인 비교5. 

본건 기호 토지와 비교표준지 기호 는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1~18 A , 

인은 대등함.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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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인 비교6. 

개별요인 비교항목1) 

주택지대[ ]

조 건 항 목 세 부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등, 
폭 포장 보도, , , 

계통 및 연속성 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등과의 , , , , 

거리 및 편의성 등

환경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 ,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 , , , ,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 , 

도시가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 , ,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등,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 , ,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 , , 

상태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 , , , 

자루형획지 맹지 방위 고저 경사지, , , , , 

각지 면획지 면획지 등, 2 , 3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등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 ,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등( )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2) 

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교치

1 A

1.000 1.000 0.700 0.980 0.990 1.000 0.679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지반 지질등 환경조건 , , ‧ ‧
열세하고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며 지목 임야 대 등 , ( / ) , ( / )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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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교치

2 A

1.000 1.000 0.820 0.960 0.330 1.000 0.260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인근 택지예정지대로서 , ‧ ‧
환경조건 열세하고 형상 부정형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며 본건 , ( / ) , 

도로예정지로서 행정적조건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개별요인 열세함, .

3 A

1.030 1.000 0.840 0.960 0.990 1.000 0.822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가로의 폭등 가로조건 우세하나, , ‧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형상 부정형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며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 / ) , ( / )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4 A

1.000 1.000 0.840 0.980 0.330 1.000 0.272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인근 택지예정지대로서 , ‧ ‧
환경조건 열세하고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며 본건 현황 , ( / ) , 

도로로서 행정적조건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개별요인 열세함, .

5 A

1.030 1.000 0.700 0.960 1.000 1.000 0.692 

접근 행정적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도로 세각가 세로가 등 , ( / )‧ ‧
가로조건 우세하나 지반 지질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형상 삼각형 세장형 등 , , , ( / )

획지조건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6 A

1.000 1.000 0.800 0.980 0.990 1.000 0.776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지반 및 , ‧ ‧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 ( / )

열세하며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 / ) ,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7 A

1.000 1.000 0.820 0.960 0.330 1.000 0.260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인근 택지예정지대로서 , ‧ ‧
환경조건 열세하고 형상 부정형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며 본건 , ( / ) , 

도로예정지로서 행정적조건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개별요인 열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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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교치

8 A

1.030 1.000 0.840 1.020 0.990 1.000 0.874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도로 세각가 세로가 등 가로조건 , ( / )‧
우세하고 형상 가장형 세장형 등 획지조건 우세하나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 ( / ) ,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 ( / )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9 A

1.000 1.000 0.840 1.020 0.990 1.000 0.848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 ‧ ‧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 / )

다소 열세하여 형상 가장형 세장형 등 획지조건 우세하나, ( / ) ,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10 A

1.050 1.000 0.800 0.980 0.990 1.000 0.815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도로 세각가 세로가 및 폭등 , ( / ) ‧
가로조건 우세하나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지반 및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 

열세하고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며 지목 임야 대 등 , ( / ) , ( / )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11 A

1.050 1.000 0.850 1.020 0.990 1.000 0.901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도로 세각가 세로가 등 가로조건 , ( / )‧
우세하고 형상 가장형 세장형 등 획지조건 우세하나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 ( / ) , 

터파기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 , ( / )

다소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12 A

1.030 1.000 0.850 1.020 0.990 1.000 0.884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가로의 폭등 가로조건 우세하고, , ‧
형상 가장형 세장형 등 획지조건 우세하나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터파기( / ) , ,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 ( / )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13 A

1.030 1.000 0.820 1.020 0.990 1.000 0.853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도로 세각가 세로가 등 가로조건 , ( / )‧
우세하고 형상 가장형 세장형 등 획지조건 우세하나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 ( / ) ,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 ( / )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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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교치

14 A

1.000 1.000 0.820 0.980 0.990 1.000 0.796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 ‧ ‧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 ( / )

열세하며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 / ) ,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15 A

1.000 1.000 0.820 0.980 0.990 1.000 0.796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 ‧ ‧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 ( / )

열세하며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 / ) ,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16 A

1.000 1.000 0.820 0.980 0.990 1.000 0.796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 ‧ ‧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 ( / )

열세하며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 / ) ,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17 A

1.030 1.000 0.800 0.980 0.990 1.000 0.799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도로 세각가 세로가 등 가로조건 , ( / )‧
우세하나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지반 및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며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 / ) , ( / )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18 A

1.000 1.000 0.800 0.980 0.990 1.000 0.776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표준지에 비해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지반 및 , ‧ ‧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 ( / )

열세하며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 / ) , 

전반적으로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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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그 밖의 요인 보정7.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항제 호 대법원판례 다14 2 5 , (2003 38207, 「 」

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설부토정2004.05.14 / 2002 5054, 2003.07.25), (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30241-36538, 1991.12.28) 

바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유사물건 평가사례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그 밖의 , , 

요인 보정치를 결정함. 

인근 유사물건 평가사례2)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국토교통부[ : (KAIS)]

기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 )㎡

사례

1)

본건-

야당동 

외91-3
임야 192.0 주거나지

계획관리

지역
담보 19.06.05 1,340,000 

사례

2)

야당동 

1xx-x
잡종지 77.0 주거나지

계확관리

지역
경매 24.04.01 1,960,000 

사례

3)

상지석동 

5xx-xxx
대 137.0 단독주택

계획관리

지역
담보 24.02.29 1,700,000 

사례

4)

야당동 

외1xx-xxx
임야 391.0 주거나지

계획관리

지역
담보 23.10.30 1,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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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국토교통부[ : (KAIS)]

기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 )㎡

사례

5)

야당동 

7x-xx
대 202.0 단독주택

계획관리

지역
담보 23.06.08 1,900,000 

사례

6)

야당동 

6x-xx
대 457.0 단독주택

계획관리

지역
경매 23.05.19 1,580,000 

사례

7)

야당동 

외9x-x
대 589.0 단독주택

계획관리

지역
담보 23.04.18 1,500,000 

사례

8)

야당동 

1xx-xx
대 252.0 단독주택

계획관리

지역
담보 23.02.17 1,690,000 

사례

9)

상지석동 

5xx-xxx
대 198.0 단독주택

계획관리

지역
담보 23.02.17 1,690,000 

사례

10)

야당동 

외1xx-xxx
대 132.0 단독주택

계획관리

지역
담보 23.02.14 1,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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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인근 유사물건 거래사례3)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토교통부[ : (KAIS)]

기호
소재

지번

이용

상황

토지면적

( )㎡ 거래

시점
거래유형

거래금액

천원( )

토지단가

원( / )㎡용도

지역

건물면적

( )㎡

사례

11)

야당동 

9x-x

주거

나지
584.0

23.04.22

토지 건 거래 중 8

당해 토지 신고 

거래금액임.

772,100 1,322,089 
계획관리

지역
-

사례

12)

야당동 

1xx-xx

단독

주택
252.0

23.02.11

토지 건 건물 건 2 , 1

거래 중 당해 

토지 건물 신고 .

거래금액임.

620,000 1,841,233 
계획관리

지역
123.23

사례

13)

상지석동 

외5xx-xxx

주거

나지
1,468.0

22.04.08
토지 건 건 도로 3 (1

지분 거래임) .
2,340,000 1,594,005 

계획관리

지역
-

토지단가 거래금액 토지면적 토지단가는 소수점 아래 절사하여 적용함 다만 토지= / , . , ※ 

와 건물이 일괄거래된 거래사례는 거래금액에서 사례 건물의 용도 구조 사용승인일 면, , , 

적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건물가액을 공제한 후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추정한 토지단가임.

토지단가 배분 내역▣ 

기호
건물구조 층수 용도/ /

사용승인일/

거래

시점

거래금액

원( )

토지단가 배분 내역

원( / )㎡

사례

12)

일반목구조 경사지붕

단독주택 지하 층 지상 층1 / 2

2015-05-19

23.02.11 620,000,000 

[620,000,000-(1,500,000

*38/45*123.23)]÷252.0

원1,841,233 /≒ ㎡ 

건물추정단가는 천원미만 절사하고 토지단가는 소수점 아래 절사하여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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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4) 

가 산정방식. 

               사례기준 표준지 평가 사례단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 × × ×

그 밖의 요인 = ---------------------------------------------------

  보정 격차           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공시지가 시점수정 ( ) ×

나 사례검토. 

상기 평가사례 거래사례는 본건 토지 및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 

고 있으며 그 가격수준은 인근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와의 격차율 등으로 , 

보아 정상적인 지가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비교사례 선정. 

상기 거래사례 평가사례 중 본건과 표준지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동일 용, , 

도지역 유사 이용상황의 비교적 최근시점 사례로서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 , 

판단되는 사례 기호 를 비교표준지 기호 의 비교사례로 선정함4)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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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기

호
구분

단가

원( / )㎡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 )㎡
격차

A

사례 기준 4)

표준지평가
1,690,000 1.00652 1.000 1.030 1,752,049 

2.405 
표준지 기준A

시점수정
725,100 1.00438 - - 728,276 

사례4)

기준

표준지 

평가내역

시점

수정

경기도 파주시 계획관리(23.10.30~24.04.05 ) ( )

지가변동률 (1.00652)

( 1 + 0.00075 * 2/31 ) * ( 1 + 0.00116 ) * ( 1 + 

0.00092 ) * ( 1 + 0.00248 ) * ( 1 + 0.00153 * 36/29 ) 

1.00652≒ 

지역

요인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 대등함

(1.000)

개별

요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교치

1.000 1.000 1.000 1.020 1.010 1.000 1.030 

가로 접근 환경 기타조건 대등 표준지가 사례에 비해 · · · , 

형상 세장형 사다리 등 획지조건 우세하고 지목 대 임야 등 ( / ) , ( / )

행정적조건 다소 우세하여 전반적으로 개별요인 우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2.400

상기와 같이 사례를 기준한 표준지 평가액과 시점수정을 고려한 표준지 공

시지가 간의 격차를 고려하고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등을 ,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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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8. 

상기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하여 토지 시산가액 단가 원 을 결정함( , / ) .㎡

기호
표준지공시지가

원( / )㎡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 )㎡

적용단가

원( / )㎡

1 725,100 1.00438 1.000 0.679 2.400 1,186,798 1,190,000 

2 725,100 1.00438 1.000 0.260 2.400 454,444 454,000 

3 725,100 1.00438 1.000 0.822 2.400 1,436,743 1,440,000 

4 725,100 1.00438 1.000 0.272 2.400 475,419 475,000 

5 725,100 1.00438 1.000 0.692 2.400 1,209,521 1,210,000 

6 725,100 1.00438 1.000 0.776 2.400 1,356,341 1,360,000 

7 725,100 1.00438 1.000 0.260 2.400 454,444 454,000 

8 725,100 1.00438 1.000 0.874 2.400 1,527,632 1,530,000 

9 725,100 1.00438 1.000 0.848 2.400 1,482,187 1,480,000 

10 725,100 1.00438 1.000 0.815 2.400 1,424,508 1,420,000 

11 725,100 1.00438 1.000 0.901 2.400 1,574,824 1,570,000 

12 725,100 1.00438 1.000 0.884 2.400 1,545,110 1,550,000 

13 725,100 1.00438 1.000 0.853 2.400 1,490,927 1,490,000 

14 725,100 1.00438 1.000 0.796 2.400 1,391,298 1,390,000 

15 725,100 1.00438 1.000 0.796 2.400 1,391,298 1,390,000 

16 725,100 1.00438 1.000 0.796 2.400 1,391,298 1,390,000 

17 725,100 1.00438 1.000 0.799 2.400 1,396,542 1,400,000 

18 725,100 1.00438 1.000 0.776 2.400 1,356,341 1,360,000 

적용단가는 유효숫자 자리로 표시하였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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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9. 

사례선정1) 

본건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동일 용도지역 및 유사 이용상황의 거래사례로서 적, 

정시세가 반영되어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 기호 를 본건 토지의 12)

비교사례로 선정함.

사정보정2) 

상기 선정된 사례 기호 는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정보12)

정치는 없음. (1.000)

시점수정3) 

경기도 파주시 계획관리지역[ ]

구분
거래시점 ~

기준시점

시점수정치

지가변동률( )
비고

사례

12)

경기도 파주시 

(23.02.11~24.04.05 ) 

계획관리( )

1.01278

(1.278%)

( 1 + 0.00002 * 18/28 ) * ( 1 + 

0.00073 ) * ( 1 + 0.00018 ) * ( 1 + 

0.00101 ) * ( 1 + 0.00075 ) * ( 1 + 

0.00076 ) * ( 1 + 0.00093 ) * ( 1 + 

0.00113 ) * ( 1 + 0.00075 ) * ( 1 + 

0.00116 ) * ( 1 + 0.00092 ) * ( 1 + 

0.00248 ) * ( 1 + 0.00153 * 36/29 ) 

1.01278≒ 

년 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년 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2024 03 , 2024 02 . ※ 

지역요인 비교4) 

본건 토지 기호 과 선정된 사례 기호 는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는 바 지역1~18 12) , 

요인은 대등함.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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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개별요인 비교5) 

가 개별요인 비교항목. 

주택지대[ ]

조 건 항 목 세 부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등, 
폭 포장 보도, , , 

계통 및 연속성 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등과의 , , , , 

거리 및 편의성 등

환경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 ,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 , , , ,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 , 

도시가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 , ,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등,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 , ,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 , , 

상태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 , , , 

자루형획지 맹지 방위 고저 경사지, , , , , 

각지 면획지 면획지 등, 2 , 3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등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 ,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등( )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나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기호
거래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교치

1
사례

12)

0.970 1.000 0.700 0.980 0.990 1.000 0.659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도로 세로가 세각가 등 가로조건 , ( / )‧
열세하고 지반 지질등 환경조건 열세하며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 , , ( / )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 / ) ,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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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기호
거래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교치

2
사례

12)

0.970 1.000 0.820 0.960 0.330 1.000 0.252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도로 세로가 세각가 등 가로조건 , ( / )‧
열세하고 인근 택지예정지대로서 환경조건 열세하며 형상 부정형 세장형 등 , , ( / )

획지조건 열세하고 본건 도로예정지로서 행정적조건 열세하여, ,

전반적으로 개별요인 열세함.

3
사례

12)

1.000 1.000 0.840 0.960 0.990 1.000 0.798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대지조성의 , ‧ ‧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형상 부정형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며, ( / ) ,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 ) ,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4
사례

12)

0.970 1.000 0.840 0.980 0.330 1.000 0.264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도로 세로가 세각가 등 가로조건 , ( / )‧
열세하고 인근 택지예정지대로서 환경조건 열세하며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 , ( / )

획지조건 열세하고 본건 현황 도로로서 행정적조건 열세하여, ,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5
사례

12)

1.000 1.000 0.700 0.960 1.000 1.000 0.672 

가로 접근 행정적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지반 지질등, , ‧ ‧ ‧
환경조건 열세하고 형상 삼각형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여, ( / ) ,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6
사례

12)

0.970 1.000 0.800 0.980 0.990 1.000 0.753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도로 세로가 세각가 등 가로조건 , ( / )‧
열세하고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지반 및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며, ,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 ) , ( / )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7
사례

12)

0.970 1.000 0.820 0.960 0.330 1.000 0.252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도로 세로가 세각가 등 가로조건 , ( / )‧
열세하고 인근 택지예정지대로서 환경조건 열세하며 형상 부정형 세장형 등 , , ( / )

획지조건 열세하고 본건 도로예정지로서 행정적조건 열세하여, ,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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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기호
거래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교치

8
사례

12)

1.000 1.000 0.840 1.020 0.990 1.000 0.848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형상 가장형 세장형 등· , ( / )‧
획지조건 우세하나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 / ) ,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9
사례

12)

0.970 1.000 0.840 1.020 0.990 1.000 0.823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도로 세로가 세각가 등 가로조건 , ( / )‧
열세하고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며, ,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형상 가장형 세장형 등 획지조건 ( / ) , ( / )

우세하나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10
사례

12)

1.020 1.000 0.800 0.980 0.990 1.000 0.792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도로 폭등 가로조건 우세하나 본건 , , ‧
택지예정지로서 지반 및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며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 / ) , ( / )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11
사례

12)

1.020 1.000 0.850 1.020 0.990 1.000 0.875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도로 폭등 가로조건 우세하고, , ‧
형상 가장형 세장형 등 획지조건 우세하나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터파기( / ) , ,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 ( / )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12
사례

12)

1.000 1.000 0.850 1.020 0.990 1.000 0.858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형상 가장형 세장형 등· , ( / )‧
획지조건 우세하나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터파기 대지조성의 정도등, , 

환경조건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 / ) ,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13
사례

12)

1.000 1.000 0.820 1.020 0.990 1.000 0.828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형상 가장형 세장형 등· , ( / )‧
획지조건 우세하나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 / ) ,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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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기호
거래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교치

14
사례

12)

0.970 1.000 0.820 0.980 0.990 1.000 0.772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도로 세로가 세각가 등 가로조건 , ( / )‧
열세하고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며, ,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 / ) , ( / )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15
사례

12)

0.970 1.000 0.820 0.980 0.990 1.000 0.772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도로 세로가 세각가 등 가로조건 , ( / )‧
열세하고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며, ,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 / ) , ( / )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16
사례

12)

0.970 1.000 0.820 0.980 0.990 1.000 0.772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도로 세로가 세각가 등 가로조건 , ( / )‧
열세하고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며, ,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 / ) , ( / )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17
사례

12)

1.000 1.000 0.800 0.980 0.990 1.000 0.776 

가로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 ‧
지반 및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고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 ( / )

획지조건 열세하며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열세하여, ( / ) ,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18
사례

12)

0.970 1.000 0.800 0.980 0.990 1.000 0.753 

접근 기타조건 대등 본건이 사례에 비해 도로 세로가 세각가 등 가로조건 , ( / )‧
열세하고 본건 택지예정지로서 지반 및 대지조성의 정도등 환경조건 열세하며, , 

형상 사다리 세장형 등 획지조건 열세하고 지목 임야 대 등 행정적조건 다소 ( / ) , ( / )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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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6) 

상기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하여 토지 시산가액 단가 원 을 결정함( , / ) .㎡

기호
거래사례단가

원( / )㎡

사정

보정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 )㎡

적용단가

원( / )㎡

1 1,841,233 1.000 1.01278 1.000 0.659 1,228,879 1,230,000 

2 1,841,233 1.000 1.01278 1.000 0.252 469,921 470,000 

3 1,841,233 1.000 1.01278 1.000 0.798 1,488,082 1,490,000 

4 1,841,233 1.000 1.01278 1.000 0.264 492,298 492,000 

5 1,841,233 1.000 1.01278 1.000 0.672 1,253,121 1,250,000 

6 1,841,233 1.000 1.01278 1.000 0.753 1,404,167 1,400,000 

7 1,841,233 1.000 1.01278 1.000 0.252 469,921 470,000 

8 1,841,233 1.000 1.01278 1.000 0.848 1,581,320 1,580,000 

9 1,841,233 1.000 1.01278 1.000 0.823 1,534,701 1,530,000 

10 1,841,233 1.000 1.01278 1.000 0.792 1,476,893 1,480,000 

11 1,841,233 1.000 1.01278 1.000 0.875 1,631,668 1,630,000 

12 1,841,233 1.000 1.01278 1.000 0.858 1,599,967 1,600,000 

13 1,841,233 1.000 1.01278 1.000 0.828 1,544,025 1,540,000 

14 1,841,233 1.000 1.01278 1.000 0.772 1,439,598 1,440,000 

15 1,841,233 1.000 1.01278 1.000 0.772 1,439,598 1,440,000 

16 1,841,233 1.000 1.01278 1.000 0.772 1,439,598 1,440,000 

17 1,841,233 1.000 1.01278 1.000 0.776 1,447,057 1,450,000 

18 1,841,233 1.000 1.01278 1.000 0.753 1,404,167 1,400,000 

적용단가는 유효숫자 자리로 표시하였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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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토지가액의 결정1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대상토지의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단(

가 원 및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단가 원 은 다음과 같으며, / ) ( , / ) , ㎡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인근지역의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공시

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지가의 변동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어 그 합리

성 및 안정성이 인정되기에 이를 대상물건의 토지가액으로 결정함.

결정단가1) 

기호

시산가액 단가 원( , / )㎡
결정단가

원(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원( /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원( / )㎡

1 1,190,000 1,230,000 1,190,000 

2 454,000 470,000 454,000 

3 1,440,000 1,490,000 1,440,000 

4 475,000 492,000 475,000 

5 1,210,000 1,250,000 1,210,000 

6 1,360,000 1,400,000 1,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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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기호

시산가액 단가 원( , / )㎡
결정단가

원(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원( /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원( / )㎡

7 454,000 470,000 454,000 

8 1,530,000 1,580,000 1,530,000 

9 1,480,000 1,530,000 1,480,000 

10 1,420,000 1,480,000 1,420,000 

11 1,570,000 1,630,000 1,570,000 

12 1,550,000 1,600,000 1,550,000 

13 1,490,000 1,540,000 1,490,000 

14 1,390,000 1,440,000 1,390,000 

15 1,390,000 1,440,000 1,390,000 

16 1,390,000 1,440,000 1,390,000 

17 1,400,000 1,450,000 1,400,000 

18 1,360,000 1,400,000 1,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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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감정평가법인 주( )

토지가액의 결정2) 

기

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 )㎡

결정단가

원( / )㎡

토지가액

원( )
비고

1 야당동 91-25 임야 63.0 1,190,000 74,970,000 주거나지

2 야당동 91-24 임야 975.0 454,000 442,650,000 도로예정지

3 야당동 91-22 임야 312.0 1,440,000 449,280,000 주거나지

4 야당동 91-23 임야 265.0 475,000 125,875,000 현황도로

5 야당동 91-10 대 91.0 1,210,000 110,110,000 주거나지

6 야당동 91-27 임야 287.0 1,360,000 390,320,000 주거나지

7 야당동 91-28 임야 66.0 454,000 29,964,000 도로예정지

8 야당동 91-14 임야 509.0 1,530,000 778,770,000 주거나지

9 야당동 91-15 임야 509.0 1,480,000 753,320,000 주거나지

10 야당동 91-16 임야 191.0 1,420,000 271,220,000 주거나지

11 야당동 91-3 임야 489.0 1,570,000 767,730,000 주거나지

12 야당동 91-13 임야 498.0 1,550,000 771,900,000 주거나지

13 야당동 91-18 임야 570.0 1,490,000 849,300,000 주거나지

14 야당동 91-20 임야 681.0 1,390,000 946,590,000 주거나지

15 야당동 91-26 임야 396.0 1,390,000 550,440,000 주거나지

16 야당동 91-17 임야 164.0 1,390,000 227,960,000 주거나지

17 야당동 91-19 임야 717.0 1,400,000 1,003,800,000 주거나지

18 야당동 91-21 임야 505.0 1,360,000 686,800,000 주거나지

합 계 7,288.0 - 9,230,9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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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02-240322-301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63임야 계획관리지역 631 경기도 91-25 '주거나지'1,190,000 74,970,000

파주시 (소유자:

야당동 배재호

이경진)

975임야 계획관리지역 9752 경기도 91-24 '도로454,000 442,650,000

파주시 예정지'

야당동 (소유자:

문형수

배상호

위영철

이창원

전성일)

312임야 계획관리지역 3123 경기도 91-22 '주거나지'1,440,000 449,280,000

파주시 (소유자:

야당동 배재호

이경진)

265임야 계획관리지역 2654 경기도 91-23 '현황 도로'475,000 125,875,000

파주시 (소유자:

야당동 배재호

이경진)

91대 계획관리지역 915 경기도 91-10 '주거나지'1,210,000 110,110,000

파주시 (소유자:

야당동 배재호

이경진)

287임야 계획관리지역 2876 경기도 91-27 '주거나지'1,360,000 390,320,000

파주시

야당동

66임야 계획관리지역 667 경기도 91-28 '도로454,000 29,964,000

파주시 예정지'

야당동 (소유자:

문형수

배상호

위영철

이창원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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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02-240322-301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전성일)

509임야 계획관리지역 5098 경기도 91-14 '주거나지'1,530,000 778,770,000

파주시 (소유자:

야당동 배재호

이경진)

509임야 계획관리지역 5099 경기도 91-15 '주거나지'1,480,000 753,320,000

파주시 (소유자:

야당동 배재호

이경진)

191임야 계획관리지역 19110 경기도 91-16 '주거나지'1,420,000 271,220,000

파주시

야당동

489임야 계획관리지역 48911 경기도 91-3 '주거나지'1,570,000 767,730,000

파주시 (소유자:

야당동 배재호

이경진)

498임야 계획관리지역 49812 경기도 91-13 '주거나지'1,550,000 771,900,000

파주시 (소유자:

야당동 배재호

이경진)

570임야 계획관리지역 57013 경기도 91-18 '주거나지'1,490,000 849,300,000

파주시

야당동

681임야 계획관리지역 68114 경기도 91-20 '주거나지'1,390,000 946,590,000

파주시 (소유자:

야당동 배재호

이경진)

396임야 계획관리지역 39615 경기도 91-26 '주거나지'1,390,000 550,440,000

파주시

야당동

164임야 계획관리지역 16416 경기도 91-17 '주거나지'1,390,000 227,960,000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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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02-240322-301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파주시

야당동

717임야 계획관리지역 71717 경기도 91-19 '주거나지'1,400,000 1,003,800,000

파주시 (소유자:

야당동 배재호

이경진)

505임야 계획관리지역 50518 경기도 91-21 '주거나지'1,360,000 686,800,000

파주시 (소유자:

야당동 배재호

이경진)

합   계 \9,230,999,000.-

이           하           여           백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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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단지, 소규모 공장 및 창고, 각종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동측으로 접한 운정4길변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

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8 공히 서측 하향 완경사의 현황 대지조성 중인 택지개발 예정지로서, 

기호1,3,5~6,8~18은 주거나지, 기호2,7은 도로예정지, 기호4는 현황 도로임.

또한 기호1,4,6,10,14~18은 사다리형, 기호8~9,11~13은 가장형, 기호2,3은 부정형 

그리고 기호5,7은 삼각형의 토지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택지개발 중인 부지 동측으로 노폭 약8~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노폭 약6~7m 내외의 현황 도로인 기호4와 노폭 약6m 내외의 도로예정지인 기호2,7을 

통하여 인근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6~10,12~18 공히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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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주거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11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주거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주거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①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1~18은 현황 대지조성 중인 택지개발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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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의 주거나지로서, 본건 평가는 ⅰ) 채권자측 제시 개발계획도(구적도), 건축허가서

및 건축개요등 관련 자료와 ⅱ) 본건 건축허가신고 담당 관련 주무부서로부터 확인받은

내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음. 

 

② 본건 토지와 관련하여 채권자 제시자료와 파주시 관할부서로부터 확인받은바, 본건

토지의 지적분할(2021.06.21.) 이후 이루어진 최근의 건축허가(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축허가 / 2023-허가3과-신축허가-19 / 허가(신고)일 2023-04-26 / 야당동 91-3외

  / 대지면적 577㎡ / 건축면적 230.1㎡ / 연면적 424.8㎡ / 2종근생 / 착공 2023-05-08

* 신축허가 / 2023-허가3과-신축허가-20 / 허가(신고)일 2023-04-26 / 야당동 91-13외

  / 대지면적 581㎡ / 건축면적 230.1㎡ / 연면적 424.8㎡ / 2종근생 / 착공 2023-05-08

* 신축신고 / 2023-허가3과-신축신고-64 / 허가(신고)일 2023-04-25 / 야당동 91-14외

  / 대지면적 1,219㎡ / 건축면적 245㎡ / 연면적 245㎡ / 2종근생 / 미착공

 

또한 지적분할 이전의 건축허가(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411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

  / 대지면적 616㎡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1종근생 / 착공 2022-01-07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412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

  / 대지면적 589㎡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2종근생 / 착공 2022-01-07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395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1

  / 대지면적 154㎡ / 건축면적 30.41㎡ / 연면적 30.41㎡ / 1종근생 / 착공 2022-01-07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396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1

  / 대지면적 582㎡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1종근생 / 착공 2022-01-07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394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3

  / 대지면적 717㎡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1종근생 / 착공 2022-01-30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387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3

  / 대지면적 560㎡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1종근생 / 착공 2022-01-30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407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3

  / 대지면적 570㎡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2종근생 / 착공 2022-01-30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404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3

  / 대지면적 681㎡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2종근생 / 착공 2022-01-07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408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3

  / 대지면적 478㎡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2종근생 / 착공 2022-01-30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TV02-240322-301

Page : 4

* 신축신고 / 2017-건축과-신축신고-116 / 허가(신고)일 2017-06-13 / 야당동 91

  / 대지면적 626㎡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1종근생 / 착공 2018-11-19

 

다만 당초 건축허가(신고)에서 변경된 부분(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신고) 효력유지 여부, 건축주, 건축

규모, 건축용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파주시 관할부서에 재확인을 반드시 요하는바 

경매 참가인 등은 경매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③ 본건 기호4 토지의 경우 현황 ‘도로’이며, 기호2,7의 경우 ‘도로예정지’로서 관할

부서에 문의한바 조사시점 현재 도로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채권자측 제시 개발계획 및 건축허가신고 내용 등에 따라 ‘도로’로서 평가하였음. 

‘도로’의 경우 ① 해당 토지로 인하여 효용이 증진되는 인접 토지와의 관계, ②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절한 감가율,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의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④ 본건 기호1~18의 경우 인접 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명확한바 정확한 지적경계확인 등은

별도의 지적현황측량을 통한 재확인을 반드시 요하니 경매 참가인 등은 경매 참여시 유의

하시기 바람.

 

⑤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조사시점 현재 본건 토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10개동, 가설

출입문 및 가설가림막 그리고 공사자재 등 적치물이 소재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 경우

소유권원 미상으로서 해체,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다 판단되는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귀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⑥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11,12의 경우 터파기, 흙막이 공사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토지의 경우도 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주거나지 및 도로예정지

상태로서, 조사시점 현재 토지에 화체되었다 판단되는 축대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하였음.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TV02-240322-301

광 역 위 치 도
Page : 1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91-25외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TV02-240322-301

상 세 위 치 도-1
Page : 1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91-25외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TV02-240322-301

상 세 위 치 도-2
Page : 2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91-25외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TV02-240322-301

지 적 개 황 도
Page : 1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91-25외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TV02-240322-301

위 성 지 적 도
Page : 2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91-25외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사 진 용 지

TV02-240322-301

Page : 1

본건 전경-1

본건 전경-2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사 진 용 지

TV02-240322-301

Page : 2

본건 전경-3

본건_기호1,5,17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사 진 용 지

TV02-240322-301

Page : 3

본건_기호2,7

본건_기호3,18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사 진 용 지

TV02-240322-301

Page : 4

본건_기호4

본건_기호6,10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사 진 용 지

TV02-240322-301

Page : 5

본건_기호8,9

본건_기호11,12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사 진 용 지

TV02-240322-301

Page : 6

본건_기호13,15,16

본건_기호14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사 진 용 지

TV02-240322-301

Page : 7

평가제외_가설출입문 및 가설가림막

평가제외_이동식 컨테이너1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사 진 용 지

TV02-240322-301

Page : 8

평가제외_이동식 컨테이너2

평가제외_이동식 컨테이너3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사 진 용 지

TV02-240322-301

Page : 9

평가제외_적치물1

평가제외_적치물2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사 진 용 지

TV02-240322-301

Page : 10

평가제외_적치물3

평가제외_적치물4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사 진 용 지

TV02-240322-301

Page : 11

주위 환경-1

주위 환경-2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